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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

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

수신 관내 화장품 업체(제조업, 책임판매업, 맞춤형화장품판매업) 대표

(경유)

제목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 안내

1. 화장품 법령의 개정 · 시행에 관한 안내입니다.

2.「화장품법」법정 교육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규정이 2022. 2. 18.자로부터 시행

(2021. 8. 17. 개정)됨에 따라, 관내 화장품 업체의 '책임판매관리자 ' 및 '맞춤형화장

품조제관리사 '로 등록된 종사자가「화장품법」제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

제1항에 따라 최초 및 보수교육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연

1회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,「화장품법」제4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

따라 과태료(50만원)이 부과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.

3. 또한, 화장품제조업자,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「화장품법」

제5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, 교육명령에 대해 교육실시기관에서

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「화장품법」제40조제1항제4의2호 및 같은

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과태료(50만원)가 부과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.

4.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으니, 이를 확인하여 법령에 따른 교육을

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.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및 과태료 부과 안내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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힘내라 대한민국!


